
제1조(명칭) 본 상은 ‘경기공직대상’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훌륭한 공직자를 선발, 시상함으로써 공직의 가치를 높여 공직자들의 사기  
    를 앙양시키고 정직하고 성실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제3조(시기) 본 상은 매년 6월 중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대상) 본 상의 수상 대상자는 아래의 공직자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일반, 경찰, 소방, 교정, 세무행정 부문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지자체 등 해당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6급 이하의 공직자.
      (단,교정부문은 서울지방교정청 관할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로 한다)
   2. 사도(교육행정)대상 부문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교직
      에 근속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교감, 교장 및 교육행정직에 근무하는 교직자.
   3. 공고일 현재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의 산하 공공기관의 장.
   4. 공고일 현재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의 현직 기초, 광역의원.
   5. 공고일 현재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의 현직 기초단체장.

제5조(자격) 본 상의 수상자는 본 요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적 및 공적이 있어야 한다.
   1. 일반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 교정행정, 세무행정대상 부문     
     ① 올바른 국가관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솔선수범하며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타 공직자에 귀감이 된 자. 
     ②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 발전시켜 행정쇄신에 크게 기여한 자.
     ③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자.
   2. 사도대상 부문
     ① 올바른 스승상 정립과 사도확립에 남다른 수범으로 타 교직자에 귀감이 된 자. 
     ② 교육환경개선에 남다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육발전에 이바지 한 자.
     ③ 학생 생활지도 및 선도, 나눔교육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자.
   3. 공공경영대상 부문
     ①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업적이 큰 공공기관장
     ②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방문화창달, 지역개발 등 분야에서 업적이 큰 공공기관장
   4. 자치의정대상 부문
     ① 우수법률안 대표 발의 및 정책연구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의원.
     ②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해 여야협치 등 성숙한 의회정치를 선도한 의원.
     ③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
   5. 자치경영대상 부문
     ①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행정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업적이 있는 단체장.
     ② 지역경제활성화,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역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서비스, 지역개발 등 분야에서           
        우수정책개발 및 업적이 있는 단체장.

제6조(심사위원회) 본 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심사위원은 7인 이상 9인 이내로 한다.
   2. 심사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덕망이 있는 인사를 선정하여 경기일보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3.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심사위원은 당회의 시상으로 자동 해촉된다.

제7조(시상인원) 본 상의 시상 인원은 일반행정대상 3명, 경찰행정대상 3명, 소방행정대상 2명, 교정행정대상 1명,  
      세무행정대상 2명, 사도대상 4명, 공공경영대상, 자치의정대상, 자치경영대상으로 한다.

제8조(추천기관 및 추천권자) 각 부문별 수상후보자 추천기관과 추천권자는 아래와 같다.
   1. 일반행정대상 부문의 추천기관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기초,광역단체이며 단체장이 추천권자가 된다. 
   2. 경찰행정대상 부문의 추천기관은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인천경찰청이며 청장이 추천권자가 된다.
   3. 소방행정대상 부문의 추천기관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인천소방재난본부이며 본부장이 추천권자가 된다.
   4. 교정행정대상 부문의 추천기관은 서울지방교정청이며 청장이 추천권자가 된다.
   5. 세무행정대상 부문의 추천기관은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며 청장이 추천권자가 된다.
   6. 사도(교육행정)대상 부문의 추천기관은 경기도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이며 교육감이 추천권자가 된다.
   7. 공공경영대상 부문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8. 자치의정대상 부문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9. 자치경영대상 부문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9조(후원 및 협찬) 본 대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후원 및 협찬을 받을 수 있다.

제32회 경기공직대상 응모요강


